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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10월부터 삭제

□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등급의 제

한이 없고 신청 즉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함.

o 지난해 보험회사 약관대출 잔액은 35조 777억원으로 보험회사의 총 가계대출 

중 59.7%를 차지함.

o 약관대출의 연체율은 4.2%로, 부동산담보대출 0.6%와 신용대출 2.0% 보다 높

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.

□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약관대출 연체이자를 일체 물리지 못하게 하는 보험회사 약

관대출 규정이 반영된 표준약관을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.

o 과거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약관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약 연 20%대의 연

체 이자가 부가되었으나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연체이자를 가산하지 못하게 됨.

o 2007년 대법원이 약관대출은 나중에 받을 해약환급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대

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고 이 내용이 보험약관에 반영된 것임. 

□ 보험회사마다 단일금리방식, 구간금리방식, 가산금리방식 등 제각각이었던 약관대

출 금리산정방식도 예정이율+가산금리 방식으로 표준화하기로 결정함.

o 지금까지 일부 보험회사들은 구간금리를 적용해 예정이율이 5~7%일 경우 대출

금리를 연 9.5%로 고정하거나 가산금리방식일 경우에도 보험회사마다 예정이율*

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하여 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옴. 

 -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적용금리가 1.5~4%

포인트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옴. 

 *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벌 수 있는 예상 수익률임.

o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산금리방식의 표준화를 결정했으며 가산금리는 보험

회사와 보험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.5~2% 범위내에서 일정하게 정해

질 전망임.

(연20% 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10월부터 없앤다 등, 이데일리 등, 8/26)


